
1. 감사기간: 2018.11.7.~2018.11.19

2. 감사대상: A학부 연구책임자 ◇◇◇

3. 감사처분심의회 의결 결과 및 조치사항

가 처분요구사항

총 
지적 
건수

처분 종류
재정상 

조치금액
(천원)

신분상 
조치사항

(명)징계
시정
(회수)

경고 주의 개선 통보

4 1 3 - - - - 21,4771) 중징계 1

나 감사결과 및 조치할 사항

연번 지적 사항 감사 결과 조치할 사항

1
학생인건비 공동관리 

및 편취

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

한 규정 제12조의3 (학생인건비 

사용의 특례) 및 학생인건비 통합

관리 지침 제6조 2항, 국가연구개

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

영 매뉴얼 중 연구기관 단위 학생

인건비 통합관리 기준 위반

용도외 사용 금액 환수

※ 10,140,000원 또는

8,680,000원 중 전문기관과 

협의하여 환수금액 결정

관련자 징계 

2 해외출장비 중복수령

여비규칙 제36조 및 교원여행지침 

제7조 1호 다 목에 위배,

회계질서문란

중복수령금액

(9,110,426원) 환수

관련자 징계

3
회의비 지출증빙 명의

도용

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

준매뉴얼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회

의비 부당집행 기준 ③

위배, 회계질서 문란

부당집행 금액(2,227,000원) 

환수

관련자 징계

1) 재정상 조치금액 중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및 편취금액은 학생인건비 지급액 총액으로 환수조치를 요구하였으나, 
감사 처분 심의회 결과를 반영하여 전문기관 협의 후 금액을 확정하여 환수 조치 할 것을 요구함.


